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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여가와 삶의 전환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

로 여행하는 것을 이야기함. 여행의 흐름에 있어 여행객의 취향 또한

사회ㆍ문화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. 이에 한국

관광공사는 매년 올해 관광트렌드를 발표하는 등 변화무쌍한 여행객

의 관광 수요을 파악해 니즈에 부합한 관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

록 노력하고 있음.

○ 특히, 정부는 「관광기본법」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에 대한 연차보

고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새로운 관광 변화에 대

하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정책을 매년 의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

고 있음. 그러기에 우리나라 관광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

울 관광의 시책과 동향에 대해서도 의회가 정례적인 보고를 받을 필

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 시책 및 동향에 대한 시장의 보고 사항 신설(안 제6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기본법」

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